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6월 1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27일

다. 상정일자: 제33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가. 제안이유

◦ 업무협약서 별지 1의 ‘한강버스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 중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 승선인력 적용법령 및 범위에 대하여 정정 및 현실화 필요함.

◦ 제335회 임시회에서 업무협약 변경 관련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기존

협약 내용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의 통해 ｢한강

버스 조례｣ 제22조(업무협약)에 따라 협약변경(안)을 마련함

◦ 본 협약변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의안

번호
3720



나. 주요골자

1) 협약변경 개요

◦ 협약명: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 당사자: 서울특별시장(미래한강본부장) -㈜한강버스 대표

◦ 목 적: ‘한강버스 운항지출금 산정기준’ 중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 승선인력

적용법령 및 범위에 대하여 정정 및 현실화

2) 추진경위

◦ '23.12.28.: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 실시 협약협약 체결 (서울시-㈜이크루즈)

◦ '23.12.29.: ｢서울특별시리버버스운영과환경친화적선박보급촉진에관한조례｣제정

◦ '24.6.26.: ㈜한강버스 법인 설립 (SH 51%, ㈜이크루즈 49%)

◦ '25.3.7.: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한강버스)

◦ '26.3.30.: 협약변경 동의안 제335회 임시회 제출

◦ '26.4.21.: 협약변경 동의안 부결

3) 주요 변경내용

◦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법령 및 내용 현실화(별지 1)

- 운항지출금의 인건비 적용대상 중 ‘승선인력’을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 적용’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박직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 등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반영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회기(제335회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 심사 과정

에서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과도한 재정지원의 고착화 문제 등의 지적에 따라

부결(’24.4.21.)된 이후 문제가 된 교통연계 서비스 지출 비용,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의 재정지원 확대 조항을 삭제(철회)하고,

협약 별지 1의 승선 인력 기준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것임.

조 항 당 초 변 경

별지 1 (승선인력)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 적용
(승선인력)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
정원 포함,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현원

<주요 협약 변경 사항> 

◦ 안 별지 1은 승선 인력의 근거 법령을 ｢선원법｣1)에서 실제 도선 운항에 적용

되는 ｢선박직원법｣으로 정정하고, 법적 기준인 ‘최소 승무정원’에 더해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 인력’을 인건비 보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은 선장 1명, 기관장 1명, 승무원 1명

등 총 3명이나,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부터 선미 개방 운영에 따른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적 최소 승무정원 외에 안전 승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4명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음.

1) ｢선원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
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



◦ 이에 현 한강버스 운항 체제에 맞춰 승무인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협약 변경은

한강버스 안전 운항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운항결손액 산정시

지출 비용을 연간 6억원 가량 증가시켜 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하고 해당 추가 인건비까지 운항결손액

산정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

므로 본 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해당 추가 인건비는 협약의 변경 효력이 발생

하는 시점 이후 분부터(’28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이후에도 서울시와 사업자 간의 협의만으로 추가 인원이 증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지난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과 비용추계를 비교해 보면, 5년(’24~’28)

간의 운항결손액은 논란이 있었던 셔틀버스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기존

62억 9천7백만원에서 무려 126.3% 증가한 135억 9천1백만원으로 산정

하였는데, 이는 흑자 전환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어지는 것에

주로 기인함.

수치의 정확도는 차치하더라도 협약 변경 동의안 제출 시점의 차이가 2개월이

안 되는 사이에 세부 항목의 비용 변동 폭이 매우 큰 점은 원가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제335회
임시회

협약변경
동의안

지원금합계 6,297 937 3,449 637 637 637
운항결손액 -4,164 -937 -3,227 - - -
운항사업 -53,643 -332 -13,238 -13,634 -13,252 -13,192
부대사업 52,442 -605 10,011 13,865 14,333 14,838
셔틀버스운영 2,133 - 222 637 637 637

제336회
정례회

협약변경
동의안

지원금합계 13,591 1,099 7,188 5,255 48 -
운항결손액 -13,591 -1,099 -7,188 -5,255 -48 -
운항사업 -56,367 -1,099 -7,188 -15,411 -16,234 -16,435
부대사업 43,089 - - 10,156 16,185 16,747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비용추계 상세 내역 주요 변경 사항 비교>
(단위:백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 가결(부대의견 첨부)

8. 부대의견:

◦ 법적 기준인 ‘최소 승무정원’에 더해 ‘서울시와 협의한 추가 안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은 본 동의안 의결 이후 협약의 변경 효력이 발생

하는 시점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내용과 다른 사무를 추진할 경우, 시행에 앞서

시의회 보고 등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의 안
3720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

1. 제안이유

가. 업무협약서 별지 1의 ‘한강버스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 중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 승선인력 적용법령 및 범위에 대하여 정정 및

현실화 필요

나. 제335회 임시회에서 업무협약 변경 관련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

하고 기존 협약 내용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

업자와 협의 통해 ｢한강버스 조례｣ 제22조(업무협약)에 따라

협약변경(안)을 마련함

다. 본 협약변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변경 개요

ㅇ 협 약 명 :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

ㅇ 당 사 자 : 서울특별시장(미래한강본부장) -㈜한강버스 대표



ㅇ 변경목적 : ‘한강버스 운항지출금 산정기준’ 중 인건비 적용대상

이 되는 승선인력 적용법령 및 범위에 대하여 정정

및 현실화

나. 추진경위

ㅇ '23.12.28 :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 실시 협약협약 체결

(서울시-㈜이크루즈)

ㅇ '23.12.29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ㅇ '24. 6.26 : ㈜한강버스 법인 설립 (SH 51%, ㈜이크루즈 49%)

ㅇ '25. 3. 7 :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한강버스)

ㅇ '26. 3.30 : 협약변경 동의안 제335회 임시회 제출

ㅇ '26. 4.21 : 협약변경 동의안 부결

다. 주요 변경내용

ㅇ 운항결손액 산정 시 인건비 적용 기준 법령 및 내용 현실화(별지 1)

- 운항지출금의 인건비 적용대상 중 ‘승선인력’을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 적용’에서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박직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나. 예산조치 : 2027년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 윤지용 주무관 (☎ 3780-0663)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신구대조표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한강버스(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한

강버스 운영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공공

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리버버

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현행과 같음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

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강에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시

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안전한 한강버스의

운항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의 권리·의무 등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 (권한 위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장 제3절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

등 실무상 모든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과 같음

제3조 (용어 정의)

① “한강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

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이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중교통수단

및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에 따

른 리버버스를 말한다.

② “도선장”이란, 정박시설, 수리시설, 전기충전시설 및

선박 관리자 대기시설 등 선박 운영 및 관리에 필

요한 시설을 말한다.

③ “선착장”이란, 선박이 정박해서 승객들이 승선

및 하선하는 수상 대중교통 정류장으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른 부대사업시설을 포함한다.

④ “부대사업”이란, 한강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성 확보,

한강버스의 운영 활성화 및 재정지원의 최소화 등

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지출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운항 지출 및 부대사업 지출을 말하며, 세부 항

목은 제13조에 따른다.

⑥ “수입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운항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말하며, 세부 항

목은 제13조에 따른다.

⑦ “부대사업 수익”이란 사업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얻

은 부대사업 수입금에서 부대사업 지출금을 초과

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⑧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

우 그 차액을 말하며, 운항 지출금에서 운항 수

입금과 부대사업 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⑨ “수익”이란,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

이 모든 지출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⑩ “친환경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4조 (사업범위) 사업자가 시행하는 본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형태: 도선사업

② 사업기간: 운항개시일로부터 20년

- 단, 정식으로 운항을 개시하기 전 안전한 운항을 위

해 서울시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간 동안

시범운항을 할 수 있다.

③ 운항구간: 한강 김포대교 ~ 잠실대교 구간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④ 선박: 친환경선박

- (1∼4호선) 하이브리드 추진체, 199인승, 속도

15.6노트

- (5∼8호선) 하이브리드 추진체, 199인승, 속도

17.8노트

- (9∼12호선) 전기 추진체, 155인승, 속도 19노트

⑤ 운항대수: 12척(예비선박 포함)

⑥ 도선장: 2개소 설치

⑦ 부대사업: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 일반음

식점영업 및 광고 사업 등

⑧ 공공기여, 한강버스 홈페이지·앱 구축 및 운영

제5조 (사업자 의무)

① 사업자는 운항개시일 전까지 「유선 및 도선 사

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 및 「하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계속 수행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의 정시

성 및 편의성이 달성되도록 본 사업을 운영하고,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본 사업의 활성화 및 재정지원(이하 서

울시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보조금”이

라 한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야 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시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하

게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선박, 도선장 및 부대사업시설을 사업

자 책임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본 사업 기간 만

료 시까지 선박, 도선장, 선착장 및 부대사업시

설 등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위 에서 한강버스 외의 다른 선박들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운항종사자, 선박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 사업자 또

는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에 대

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⑩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선박 위치정

보, 운항시간, 사고정보 등의 운항관련 정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 소유한다.

⑪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종료시 도선장,

관제시스템, 대중교통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정

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다음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시 의무)

①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선착장 조성 및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한

강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

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대

외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는 친환경선박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항로 설정 등 한강버스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기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

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제2장 운항에 관한 사항 제2장 운항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운영계획)

① 사업자는 사업 연도별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

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시행 첫해

에는 운항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계획에는 운영목표에 관한 사항과 선

박, 노선, 시설물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안전관

리, 환경관리 및 서비스 관리, 홍보, 공공기여 계

획 등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하며, 특히 운영목표는 목표달성여부를 평

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

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조 (운항노선)

① 서울시는 선착장 및 운항노선을 다음과 같이 정하

고, 운항노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가. 선착장: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나. 운항노선은 일반노선과 급행노선이 있으며, 급

행노선은 평일 출퇴근시간대 운영한다.

- 일반: (상행)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하행) 잠실-뚝섬-옥수-압구정-여의도-망원-마곡

- 급행: (상행) 마곡-여의도-잠실

(하행) 잠실-여의도-마곡

② 서울시는 향후 이용수요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따라 선착장을 추가할 수 있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운항노선의 변경 및 추가,

선박 추가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노선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운항시간)

① 서울시는 운항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 평일 출·

퇴근 시간 외, 주말 및 휴일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

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른 운항시

간표에 맞추어 운항하여야 한다.

② 추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운항시간의 조정이 필

요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0조 (운항요금)

①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운항요금을 정한다.

1. 편도 기준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1회 탑승시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

2.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적용

3. 기후동행카드 적용

② 추후 물가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운항요금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다회권, 정기권

및 할인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가 판매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1조 (운항요금의 수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한강버스 운항요

금을 수납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② 사업자는 운항요금 수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

울시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요금

결제 및 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항요금

을 수납할 수 있다.

④ 대중교통 환승할인 및 기후동행카드 적용에 따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른 운항요금 정산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및 한국철도공사로 구성된 수도권정책

기관회의에서 합의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도’

및 서울특별시 교통실이 수립한 ‘기후동행카드

실행계획’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 (부대사업)

① 사업자는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한강버스 운영 활성화 및 보조금의 최소

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소매업, 일

반음식점영업 및 광고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개별 부대사업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자신의 책임으로 시행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 기간 동안 부대사업

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선착장 내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선착장 내 부

대사업시설이 공유재산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경우, 공유재

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실보

상을 한다.

④ 서울시와 사업자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고,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현행과 같음

제13조 (재정지원)

① 서울시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공공

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운항결손액에 관해

서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운항결손액 범위 내에서 결정

하고, 운항결손액 산출을 위한 수입금과 지출금

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별지1 및 별지2에 따른다. 단, 부대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 산정시 그 손실

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

해 운항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출금은 운항결손액 산출 시 제외한다.

1. 운항 수입: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수입

2. 운항 지출: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인건비, 유류

비 등, 선박수리비, 선용품비, 선박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이윤

3. 부대사업 수입 :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수입

4. 부대사업 지출 :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기타 비용, 금융비용

③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18조에 따

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자의 사업관리

소홀 및 방만한 운영이 주된 원인이 되어 제7조

제2항에 따른 운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

도한 수익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을 일부 차감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외부 회계

감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원가분

석 용역을 통해 운항결손액을 산정하되, 사업자

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요

청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운항결손액을 산정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제18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조금 금액

을 확정하여,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사업자에

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해 보조금 지급 일정 변경이 필

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제14조 (수익의 공유)

①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업자가

해당 수익을 50:50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차입금상환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 확보

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사

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유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수익 산정을 위하여 외부 회

계감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손익계산

서 및 차입금상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전문

기관의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수익을 산정하

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제1항의 서울시 공유분을 선착장 유지

관리 및 신설 등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기반

시설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잔여 공유분은

세외수입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고지서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 (외부감사)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

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3월

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6조 (민원처리) 사업자는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본 협약에 따라 전

담하는 업무의 민원은 서울시가 처리한다.

현행과 같음

제17조 (공공 기여)

① 사업자는 공공의 인허가가 필요한 구역에서 사

업을 하는 만큼 한강버스와 한강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증진할 공공기여 계획을 세우고, 연

차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

해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② 사업자는 교통 약자들이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1항

의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휠체어로 승·하선이 가능한 '무장애 선박' 도입

2. 장애인 전용 좌석 및 우선 탑승 등의 교통

약자 지원 시설의 도입 및 운영

③ 사업자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하

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 등에 연 200명 이상

한강버스 무료 승차기회 제공

2. 서울시 공공 행사 시 다목적 공간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제3장 보칙 제3장 보칙

제18조 (심의위원회)

① 서울시는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및 친환경선박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

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 사항

3. 그 밖에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이 맡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

별시의회 의원과 교통․친환경에너지․선박․

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

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사업자는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제19조 (위약금 및 이행보증)

① 서울시는 별지3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

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

는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서울시가 위약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

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약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

견진술 기회를 준 후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는 운항개시전에 1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시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가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결정

시 해당 위약금만큼 차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0조 (사업자 변경 등)

① 서울시는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

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및 선박의 조기 확충 등

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

의 사업자를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1조 (사업기간의 조정)

① 서울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및 그 밖의

서울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업

의 착수시기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

청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3. 정부(서울시 포함) 정책 및 제도, 경제 환경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 등 이에 준하

는 사유

4.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22조 (시정요구)

① 서울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운영 및 유

지관리 등의 태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선

박안전법 등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

치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서울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 시 처리)

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

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에 관하여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 협약상

분쟁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4조 (협약의 변경 및 별도 협약)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천법」, 「환

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운영계획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본 협약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이 필요

한 경우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 협

약의 일부로 본다.

제25조 (협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울시는 서면으로 본 협

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자가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본 사업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

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하천법 등에 따른 도선

사업 면허․하천점용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말소․취소되는 등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상호 협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강버스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서울시가 운항

재개를 지시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

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제26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한강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지

속 가능한 운영구조 마련 등을 위해 서울시와

㈜이크루즈간 체결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2023.12.28.)」내용중 사업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 또는 보

완한 사항으로,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

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 서울시와 ㈜이크루즈간 체결된 실시협약

은 서울시와 ㈜이크루즈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그 효력이 본 협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②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

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된 규정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

는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체결하여 각각 서명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현행과 같음

별지1. 운항 수입금 및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
□ 운항 수입금은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운항요금

등을 말한다.

□ 운항 지출금은 한강버스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1) 인건비: 기본급, 법적 수당, 법적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교

육훈련비, 퇴직급여(퇴직금 제외)

ㅇ 적용금액: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서울시와

합의된 인원만 적용

- (승선인력) 선원법상 최소 승무정원 적용

- (육상인력) 매표, 공무, 안전 등 최소 필요인력

ㅇ 증빙자료: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별지1. 운항 수입금 및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
□ ---------------------------------------

---------.

□ --------------------------------------

-------------------.

(1) -------------------------------------

---------------------------------------

------------------------

ㅇ ----------------------------------

----------------

- (승선인력)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

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

- ----------------------------------

ㅇ ---------------------------------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2)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유류비(윤활유 등 기타 유류 제외), 수도요금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선박수리비: 선박의 수리에 직접 소요된 제반

수리비,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검사 수수료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일상적인 정비ㆍ

점검에 소요되는 공구, 페인트 등 자재의 구매

비용은 제외) 및 수선충당금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 단, 수선충당금은 매년 재정수지 여건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수선충당금 사용은 지

출금에서 제외한다.

ㅇ 증빙자료: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빙 서류(견적

서, 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증빙사진 및 은행

발행 이체확인서 또는 송금영수증 등)

(4) 선용품비: 윤활유, 페인트 등 선박의 운영ㆍ정

비 및 선원의 선상생활을 위해 선박에서 직접

사용되는 제반 물품비용을 포함하고, 현재 수리

를 위한 것이 아닌 예비품 구입비용 등은 선용

품비로 처리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5) 선박 감가상각비

ㅇ 적용금액: 실제 취득원가,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 단, 금융비용자본화(건설

자금이자) 부분은 제외

- 감가상각 방식은 정액법으로 한다.

- 감가상각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년(240개월)

으로 하여 산정하되, 20년 이후 잔존가치는

10%로 한다.

(6) 기타비용: 기반시설(도선장, 관제시스템, 대중

교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전산매표수

수료, 카드수수료, 전력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보험료(여객공제료,

선원공제료, 선박공제료, 선주배상책임공제료),

하천점용료, 선착장 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등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1) 기반시설 구축비

ㅇ 적용금액 : 실제 취득원가,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합한 금액. 단, 금융비용자본화

(건설자금이자) 부분은 제외

- 감가상각 방식은 정액법으로 한다.

- 감가상각기간: 도선장 20년, 관제시스템

및 대중교통시스템 5년

2) 그외 비용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7) 이윤: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총지출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되, 적용 비율은 제18조에 따른 심

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별지2. 부대사업 수익 산정기준
□ 부대사업 수익은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

에서 지출금을 뺀 차액으로 산정한다.

□ 부대사업 수입금은 선내매점, 편의점, 카페, 음식점,

광고 등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 부대사업 지출금은 부대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1) 인건비: 기본급, 법적 수당, 법적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퇴직금 제외)

ㅇ 적용금액: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서울시와

합의된 인원만 적용

- (부대사업 인력) 부대사업시설 운영 최소

필요인력

ㅇ 증빙자료: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2) 운영비: 원재료 비용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기타비용: 가맹점수수료, 카드수수료, 전력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현행과 같음



현행 협약 ('25. 3. 7.) 변경 협약(안)
(4) 금융비용 : 부대사업시설 조성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ㅇ 적용금액: 차입 금융기관의 실제 금리 및 차입금

상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ㅇ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별지 3. 협약내용 불이행시 위약금

구 분 위 반 내 용 위 약 금

1. 면허
· 신고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대리운전
200

2. 운항시간
· 정한시간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100

3. 안전관리

·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저해시키는 행위

·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 및

개선 미흡

100

100

4. 기타

· 승인받지 않고 도선장 시설의

개조 또는 용도 변경시

· 기타 협약내용의 위반시

10(㎡당)

50

(단위 : 만원)

현행과 같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소관부서: 미래한강본부, 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강버스(이하 “사업

자”라 한다)는 「한강버스 운영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리

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거 본 사업과 관련

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강에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안전한 한강버스의 운항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의 권리·의

무 등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위임)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서울특별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장 제3절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 등 실무상 모든 권한

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용어 정의)

① “한강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

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이자, ｢대

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중교통수단 및 「서울

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른 리버버스를 말한다.

② “도선장”이란, 정박시설, 수리시설, 전기충전시설 및 선박 관리자 대기시설 등 선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③ “선착장”이란, 선박이 정박해서 승객들이 승선 및 하선하는 수상 대중교통 정류장

으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른 부대사업시설을

포함한다.



④ “부대사업”이란, 한강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성 확보, 한강버스의 운영 활성화 및 재

정지원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지출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운항 지출 및 부대사업 지출을 말하

며, 세부 항목은 제13조에 따른다.

⑥ “수입금”이란, 한강버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운항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말하

며, 세부 항목은 제13조에 따른다.

⑦ “부대사업 수익”이란 사업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부대사업 수입금에서 부대사

업 지출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⑧ “운항결손액”이란, 지출금이 수입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하며, 운항 지출금

에서 운항 수입금과 부대사업 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⑨ “수익”이란,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이 모든 지출금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⑩ “친환경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4조 (사업범위) 사업자가 시행하는 본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형태: 도선사업

② 사업기간: 운항개시일로부터 20년

- 단, 정식으로 운항을 개시하기 전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간 동안 시범운항을 할 수 있다.

③ 운항구간: 한강 김포대교 ~ 잠실대교 구간

④ 선박: 친환경선박

- (1∼4호선) 하이브리드 추진체, 199인승, 속도 15.6노트

- (5∼8호선) 하이브리드 추진체, 199인승, 속도 17.8노트

- (9∼12호선) 전기 추진체, 155인승, 속도 19노트

⑤ 운항대수: 12척(예비선박 포함)

⑥ 도선장: 2개소 설치

⑦ 부대사업: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광고 사업 등

⑧ 공공기여, 한강버스 홈페이지·앱 구축 및 운영



제5조 (사업자 의무)

① 사업자는 운항개시일 전까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

및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계속 수행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의 정시성 및 편의성이 달성되도록 본 사

업을 운영하고,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본 사업의 활성화 및 재정지원(이하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원

을 “보조금”이라 한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선박, 도선장 및 부대사업시설을 사업자 책임으로 설계 및 시공하고, 본

사업 기간 만료 시까지 선박, 도선장, 선착장 및 부대사업시설 등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에서 한강버스 외의 다른 선박

들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운항종사자, 선박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 사업자 또는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친환경선박의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선박 위치정보, 운항시간, 사고정보 등의 운항관련

정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 소유한다.

⑪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종료시 도선장, 관제시스템, 대중교통시스템 등 기반

시설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다음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시 의무)

①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선착장 조성 및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한강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대외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원활

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는 친환경선박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항로 설정 등 한강버스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

고, 기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제2장 운항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운영계획)

① 사업자는 사업 연도별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시행 첫해에는 운항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계획에는 운영목표에 관한 사항과 선박, 노선, 시설물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서비스 관리, 홍보, 공공기여 계획 등 본 사업에 관한 전반

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운영목표는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

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항노선)

① 서울시는 선착장 및 운항노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운항노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가. 선착장: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나. 운항노선은 일반노선과 급행노선이 있으며, 급행노선은 평일 출퇴근시간대 운영한다.

- 일반: (상행)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하행) 잠실-뚝섬-옥수-압구정-여의도-망원-마곡

- 급행: (상행) 마곡-여의도-잠실

(하행) 잠실-여의도-마곡

② 서울시는 향후 이용수요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선착장을 추가할 수 있고, 시

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운항노선의 변경 및 추가, 선박 추가 등을 사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노선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항시간)

① 서울시는 운항시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 평일 출·퇴근 시간 외, 주말 및 휴일에 따

라 구분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른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운항하여야 한다.

② 추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운항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항요금)

①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운항요금을 정한다.

1. 편도 기준으로거리에관계없이 1회탑승시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

2.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적용

3. 기후동행카드 적용

② 추후 물가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운항요금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운항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다회권, 정기권 및 할인권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

입하여 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운항요금의 수납)

① 사업자는 본 사업 기간 동안 한강버스 운항요금을 수납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② 사업자는 운항요금 수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울시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요금 결제 및 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

하여 운항요금을 수납할 수 있다.



④ 대중교통 환승할인 및 기후동행카드 적용에 따른 운항요금 정산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한국철도공사로 구성된 수도권정책기관회의에서 합의한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도’ 및 서울특별시 교통실이 수립한 ‘기후동행카드 실행계

획’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 (부대사업)

① 사업자는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한강버스 운영 활성화 및 보

조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소매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광고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개별 부대사업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자신의 책

임으로 시행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 기간 동안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선착장 내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자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선착장 내 부대사업시설이 공유재산법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허가 취소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한다.

④ 서울시와 사업자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협

약 등을 체결할 수 있고,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서울시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의 운항결

손액에 관해서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8

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운항결손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운항결손액 산출을 위한 수

입금과 지출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지1 및 별

지2에 따른다. 단, 부대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항결손액 산정시 그 손실은 반

영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항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

에 대한 지출금은 운항결손액 산출 시 제외한다.

1. 운항 수입: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수입

2. 운항 지출: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등, 선박수리비, 선용품비, 선박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이윤

3. 부대사업 수입 :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수입

4. 부대사업 지출 :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기타 비용, 금융비용



③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자의

사업관리 소홀 및 방만한 운영이 주된 원인이 되어 제7조 제2항에 따른 운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익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을 일부

차감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운항결

손액을 산정하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운항결손액을 산정하여 다음

연도 3월까지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검토 및 제18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여,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조금 지급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의 공유)

①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시와 사업자가 해당 수익을 50:50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차입금상환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유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수익 산정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

정된 손익계산서 및 차입금상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제출하여

야 하고,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수익을 산정하되,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제1항의 서울시 공유분을 선착장 유지 관리 및 신설 등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기반시설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잔여 공유분은 세외수입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고지서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

으로 한다.

제15조 (외부감사)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3월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민원처리) 사업자는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자신의 책임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본 협약에 따라 전담하는 업무의 민원

은 서울시가 처리한다.



제17조 (공공 기여)

① 사업자는 공공의 인허가가 필요한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한강버스와 한강

수변 공간의 공공성을 증진할 공공기여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세부 목표를 설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교통 약자들이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휠체어로 승·하선이 가능한 '무장애 선박' 도입

2. 장애인 전용 좌석 및 우선 탑승 등의 교통 약자 지원 시설의 도입 및 운영

③ 사업자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공기여 계

획에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 등에 연 200명 이상 한강버스 무료 승차기회 제공

2. 서울시 공공 행사 시 다목적 공간 무료 또는 할인 제공

제 3 장 보 칙

제18조 (심의위원회)

① 서울시는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및 친환경선박 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지원 사항

3. 그 밖에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한강본부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은 한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의

회 의원과 교통․친환경에너지․선박․경제․회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사업자는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위약금 및 이행보증)

① 서울시는 별지3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서울시가 위약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약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준 후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는 운항개시전에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

고,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시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결정 시 해당 위약금만큼 차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자 변경 등)

① 서울시는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원

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 및 선박의 조기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자와 협의

를 거쳐 별도의 사업자를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 (사업기간의 조정)

① 서울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및 그 밖의 서울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착수시기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서울시의 승

인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정부(서울시 포함) 정책 및 제도, 경제 환경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 등

이에 준하는 사유

4.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22조 (시정요구)

① 서울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태만 등 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서울시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 시 처리)

①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 협약상 분쟁의 관할은 서

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4조 (협약의 변경 및 별도 협약)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대중교통의 육

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천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운영계획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타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제25조 (협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울시는

서면으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자가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본 사업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하천법 등에 따른 도선사업 면허․하천점용허가 등의 유

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말소․취소되는 등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5. 상호 협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강버스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 서

울시가 운항 재개를 지시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

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한강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 마련 등을 위해

서울시와 ㈜이크루즈간 체결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2023.12.28.)」

내용중 사업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사항

으로,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 서울시와 ㈜이크루즈간 체결된 실시협약은 서울시와 ㈜이크루즈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그 효력이 본 협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②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

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

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

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체결하

여 각각 서명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6. .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한강버스

  시장권한대행 김성보 를 대리하여                       

  미래한강본부장  박 진 영 (인)                대표  한 상 균 (인)



별지 1. 운항 수입금 및 운항 지출금 산정기준
□ 운항 수입금은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운항요금 등을 말한다.

□ 운항 지출금은 한강버스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1) 인건비: 기본급, 법적 수당, 법적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교육훈련비, 퇴직급여(퇴직금 제외)

ㅇ 적용금액: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서울시와 합의된 인원만 적용

- (승선인력)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 및 서울시와 협의된 추가

안전인력

- (육상인력) 매표, 공무, 안전 등 최소 필요인력

ㅇ 증빙자료: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2) 유류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유류비(윤활유 등 기타 유류 제

외), 수도요금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선박수리비: 선박의 수리에 직접 소요된 제반 수리비,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검사 수수료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일상적인 정비ㆍ점검에 소요되는 공

구, 페인트 등 자재의 구매 비용은 제외) 및 수선충당금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 단, 수선충당금은 매년 재정수지 여건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수선충

당금 사용은 지출금에서 제외한다.

ㅇ 증빙자료: 선박수리 세부내역 증빙 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수리 전·후 증빙

사진 및 은행 발행 이체확인서 또는 송금영수증 등)

(4) 선용품비: 윤활유, 페인트 등 선박의 운영ㆍ정비 및 선원의 선상생활을 위해 선

박에서 직접 사용되는 제반 물품비용을 포함하고, 현재 수리를 위한 것이 아닌

예비품 구입비용 등은 선용품비로 처리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5) 선박 감가상각비

ㅇ 적용금액: 실제 취득원가,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단, 금융비용자

본화(건설자금이자) 부분은 제외



- 감가상각 방식은 정액법으로 한다.

- 감가상각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년(240개월)으로 하여 산정하되, 20년 이후 잔

존가치는 10%로 한다.

(6) 기타비용: 기반시설(도선장, 관제시스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전산매표수수료, 카드수수료, 전력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

비, 보험료(여객공제료, 선원공제료, 선박공제료, 선주배상책임공제료), 하천점용

료, 선착장 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등

1) 기반시설 구축비

ㅇ 적용금액 : 실제 취득원가,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합한 금액. 단, 금융비용

자본화(건설자금이자) 부분은 제외

- 감가상각 방식은 정액법으로 한다.

- 감가상각기간: 도선장 20년, 관제시스템 및 대중교통시스템 5년

2) 그외 비용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7) 이윤: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총지출금의 일정비율로 정하되, 적용 비율은 제18

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별지 2. 부대사업 수익 산정기준
□ 부대사업 수익은 부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뺀 차액으로 산정한다.

□ 부대사업 수입금은 선내매점, 편의점, 카페, 음식점, 광고 등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 부대사업 지출금은 부대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1) 인건비: 기본급, 법적 수당, 법적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산

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퇴직금 제외)

ㅇ 적용금액: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서울시와 합의된 인원만 적용

- (부대사업 인력) 부대사업시설 운영 최소 필요인력

ㅇ 증빙자료: 급여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2) 운영비: 원재료 비용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3) 기타비용: 가맹점수수료, 카드수수료, 전력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

ㅇ 적용금액: 실제 지출액

ㅇ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4) 금융비용 : 부대사업시설 조성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ㅇ 적용금액: 차입 금융기관의 실제 금리 및 차입금 상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ㅇ 증빙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별지 3. 협약내용 불이행시 위약금
(단위: 만원)

구 분 위 반 내 용 위 약 금

1. 면허 · 신고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대리운전 200

2. 운항시간 · 정한시간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100

3. 안전관리
·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저해시키는 행위

·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 및 개선 미흡

100

100

4. 기타
· 승인받지 않고 도선장 시설의 개조 또는 용도변경시

· 기타 협약내용의 위반시

10 (㎡당)

50

※ 별지3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운항결손액 재정지원
- 운항결손액 = 운항사업 지출금 - 운항사업 수입금 - 부대사업 수익

2. 비용추계의 전제 :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소계(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세출
재정지원(제13조) 없음 없음 없음 8,287,000 5,255,000 13,542,000

소계(b) 없음 없음 없음 8,287,000 5,255,000 13,542,000

□총 비용(a-b) 없음 없음 없음 8,287,000 5,255,000 13,542,000

(단위 : 천원)

4. 재원조달 방안 :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시비
지방세수입 없음 없음 없음 8,287,000 5,255,000 13,542,000
세외수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채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계 없음 없음 없음 8,287,000 5,255,000 13,542,000

(단위 : 천원)

5. 덧붙이는 의견

- 사업초기 투자비 및 인건비, 초기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운항결손액 발생 예상

- 초기 2년간 발생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은 ’26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7년 지급 예상

6.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한강이용증진과 윤지용 주무관(3780-066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비용추계 상세내역 (5개년 운항결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운항결손액(F=B-A-E) 13,591 1,099 7,188 5,255 48 -

운항사업

소계(A-B) (56,367) (1,099) (7,188) (15,411) (16,234) (16,435)

수입
(A)

계 9,383 - 208 2,633 3,191 3,350

․승선료 9,383 - 208 2,633 3,191 3,350

지출
(B)

계 65,750 1,099 7,397 18,045 19,425 19,785

․선박 감가상각비 12,045 - 771 3,116 4,079 4,079

․기반시설 감가상각비 3,220 17 466 912 912 912

․관제‧대중교통시스템감가상각비 1,988 - 89 633 633 633

․세금과공과 1,719 151 292 419 424 432

․인건비 20,598 230 2,595 5,742 5,923 6,109

․복리후생비 1,261 19 149 353 364 376

․지급수수료 1,905 560 576 246 257 265

․유류비 6,824 - 523 1,807 2,212 2,281

․전기비/수도광열비 1,385 1 40 434 448 462

․보험료 2,540 5 386 694 716 738
․운영경비 6,256 93 1,363 1,926 1,414 1,460
․수선충당금 4,891 - - 1,459 1,716 1,716

․이윤 1,118 22 145 302 327 322

부대사업

부대사업 수익(E=C-D) 43,089 - - 10,156 16,185 16,747

수입
(C)

계 101,347 - 5,182 25,364 34,855 35,945

․편의점 37,648 - 2,944 11,342 11,501 11,860

․식당 13,839 - 1,211 3,938 4,278 4,411

․카페(직영) 4,192 - 522 1,240 1,196 1,233

․카페(임대) 2,585 - 257 752 776 800

․광고 43,084 - 247 8,091 17,105 17,640

지출
(D)

계 58,258 - 5,182 15,208 18,670 19,199

․매출원가 51,694 - 4,359 13,304 16,753 17,278

․수도광열비 - - - - - -

․운영경비 - - - - - -

․이자비용 321 - 179 46 47 49

․부대사업손실조정 258 - - 83 86 88

※ 산출 근거

  - 2024년도 ~ 2025년: 2024년과 2025년 회계감사 최종 감사보고서 근거로 작성

  - 2026-2028년도: 2024년과 2025년 수치를 추계하여 작성(※추후 사업운영 결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부대사업손실조정 : 부대사업 수익을“0”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항목

  - 2028년부터 부대사업 수익이 운항사업 손실을 초과하여 운항결손액 미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비용추계 전제사항 (2026-2028년)

 1. 한강버스 선박은 12척, 선착장은 7개소 기준

 2. 수입 및 기타비용항목은 최근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인 3.13% 상승 가정, 인건비 및 연관항목의 경우 최근 

5개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연 3.15% 상승을 가정

 3. 수입 항목 중 '승선료'는 2.6천원을 기준으로, 일 24항차 운항 가정

   - 승선료 : 2.6천원(25년 1인 평균 승선료 적용)

   - 25년말 2개 구간 일 16항차 운영 → 26년 5월 이후 6개 구간 일 24항차 운항가정

   - 2027년 및 2028년 승선률의 경우 직년 년도 대비 5% 상승을 가정   

 4. 수입 항목 중 '편의점,식당,카페 '는 비수기/과정기/성수기로 구분, 한강버스의 ‘25년~26년 4월 매출실적 

및 매출실적 개선목표율 적용

 5. 수입 항목 중 '광고'는 한강버스의 광고항목별 목표단가 및 월별목표운영수준 적용. ‘26년의 경우 5월 

이후 10억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며, ‘27년 이후 월 12~14억 수준 목표매출 유지 가정

 6. 지출 항목 중 '선박·도선장 감가상각비, 관제·대중교통시스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

액법으로 계산

 7. 지출 항목 중 ‘세금과공과’는 재산세와 회사부담분 국민연금으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국

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8. 지출 항목 중 ‘인건비’는 급여, 식비·통신비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며, 급여와 식비·통신비는 2026년 

예상 금액을 적용, 퇴직급여는 1년 근무 시 1개월분 급여 지급을 가정

 9. 지출 항목 중 ‘복리후생비’,‘지급수수료’,‘보험료’는  관련 법령, 조례, 견적가, 약정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

 10. 지출 항목 중 ‘유류비’ 및 ‘전기비’는 예상 항차 수를 기준으로 항차당 소요량과 적용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

 11. 지출 항목 중 ‘수도광열비’는 2025년 실적치를 연환산하여 추정

 12. 지출 항목 중 ‘운영경비’는 광고선전비, 용역비, 수선유지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계약체결가 및 견적서 등을 적용하고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1% 발생 가정

 13. 지출 항목 중 '수선충당금'은 배터리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산정(매년 사전 적립)

 14. 지출 항목 중 '이윤'은 한강버스 운항 지출금의 일정 비율(2%)로 계산 (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 비용추계 상세내역(2026-2028년)

1. 운항사업

 1) 운항사업 수입

 ○ 승선료 : 승선 1회 요금×선박 정원×일 평균 항차 수×승선율×연 운항일 수

　 - 승선 1회 요금 : 2.6천원(25년 1인 평균 승선료 적용)

　 - 선박 정원 : 199명(4척), 155명(8척)

　 - 일 평균 항차 수 : 24항차 (12척 기준, 왕복), 연 345일 운항가정

　 - 1일 평균 탑승객(명/항차) : 비수기(12월~2월, 78명), 과정기(3/11월, 133명), 성수기(4월~10월, 170명) 

   - 2027년 및 2028년 승선률의 경우 직년 년도 대비 5% 상승을 가정   

 2) 운항사업 지출

 ○ 선박·도선장 감가상각비, 관제·대중교통시스템 감가상각비

　 - 선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간 20년, 잔존가치 10% 반영

　 - 도선장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기간 20년

　 - 관제·대중교통시스템, 시설장치, 비품 : 감가상각기간 5년

 ○ 세금과공과, 보험료,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 세금과공과

     ▪ 재산세 등 : 재산세(선박 시가표준액×0.3%) + 지방교육세(재산세 20%) + 지역자원시설세(시가표준액×0.12%)

     ▪ 국민연금 : 운항사업 대상 급여×(4.75% - 6.5%, 매년 연금보험료율 인상효과 반영)

　 - 보험료

     ▪ 여객보험, 선체보험, 선원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 유도선 안전협회, 해운조합 및 보험회사 견적 기준

　 - 복리후생비

     ▪ 4대 보험 법정보험료율, 피복비(인당 40천원~70천원) 및 교육비용(1인당 50천원) 등 반영 

　 - 지급수수료

     ▪ 하천점용료 :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 선박검사수수료 : KOMSA 기준 (선박 1종 중간검사 비용 × 선박 12척)+(도선장 1종 중간검사× 부선 2척)

     ▪ 회계감사수수료 : 견적 기준

     ▪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 대출약정서 기준

 ○ 인건비 : 운용 계획(안)에 따른 운항사업 관련 인원 125명에 대한 인건비(퇴직급여 : 1년 임금의 1개월 분)

　 - 선박운항관련 인원 79명, 선장장관리인력 25명, 본사인력 21명

 ○ 유류비, 전기비, 수도광열비

　 - 유류비 : 일일 운항차수×345일×운항 당 경유 소요량(250리터)×적용단가

　 - 전기비 : 일일 운항차수×345일×운항 당 전기 소요량(600kW)×적용단가

　 - 수도광열비 : 2025년 실적치를 연환산하여 적용



 ○ 운영경비

　 - 광고선전비 : 선박 홍보비용, 매출×1%

   - 용역비 : 승강기유지보수용역, CS아웃소싱 용역 등 

　 - 수선유지비 : 선박수리비, 선착장수리비 등

　 - 운영비: 사무실임차료, 관리비, 소모품비, 통신비, 부서운영비 등(26년 운영비 중 예상 운항사업비율 적용)

　 - 운영비 예비비: 운항사업 운영비 ×10%

 ○ 수선충당금

　 - 하이브리드(8척) 10년 주기 + 전기추진체(4척) 10년 주기 배터리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매년 적립

 ○ 이윤

　 - 한강버스 운항 지출금의 일정비율로서 2%로 가정하되,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2. 부대사업

 1) 부대사업 수입

 ○ 편의점(7개소) : 월별 비수기(12월~2월), 과정기(3월), 과정기(11월), 성수기(4월~10월) 구분

　 - 비수기 : 선착장 별 12월 실 매출액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

　 - 과정기(3월) : 선착장 별 11월 실 매출액 × 120% 수준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20~130%)

　 - 과정기(11월) : 선착장 별 11월 실 매출액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20~130%)

   - 성수기 : 선착장 별 26년 4월 실 매출액 수준(26일 매출액 30일 환산) 적용

   - 2026년 1,2월의 경우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식당(5개소) : 위탁운영 → 직영운영 변경

                  월별 비수기(12월~2월), 과정기(3월), 과정기(11월), 성수기(4월~10월) 구분

　 - 비수기 : 선착장 별 9월 실 매출액 × 40% 수준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200%)

　 - 과정기(3월) : 선착장 별 9월 실 매출액 × 72% 수준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200%)

　 - 과정기(11월) : 선착장 별 9월 실 매출액 × 60% 수준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200%)

   - 성수기 : 선착장별 26년 4월 실 매출액 수준(26일 매출액 30일 환산) 적용

   - 2026년 1,2월의 경우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카페(직영, 2개소) : 월별 비수기(12월~2월), 과정기(3월), 과정기(11월), 성수기(4월~10월) 구분

　 - 비수기 : 선착장 별 대표월(*) 실 매출액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

              (*) 뚝섬: 12월, 망원: 8월 

　 - 과정기(3월) : 선착장 별 11월 실 매출액 × 110% 수준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

　 - 과정기(11월) : 선착장 별 11월 실 매출액 대비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 반영(130%)

   - 성수기 : 선착장별 26년 4월 실 매출액 수준(26일 매출액 30일 환산) 적용

   - 2026년 1,2월의 경우 한강버스 목표 실적개선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카페(임대, 4개소) : 월별 비수기(12월~2월), 과정기(3월), 과정기(11월), 성수기(4월~10월) 구분

　 - 비수기 : 카페 별 12월 실 매출액 수준 적용

　 - 과정기(3월) : 카페 별 11월 실 매출액 × 120% 수준 적용

　 - 과정기(11월) : 카페 별 11월 실 매출액 수준 적용

   - 성수기 : 카페 별 10월 실 매출액 수준 적용

 ○ 광고 : 디지털패널/지면 래핑/팝업, 조형물 설치/선박 외부 래핑/옥외광고 구분추정

   - 방식별 단가(선착장별)×구좌수×선박·선착장 개수×개월 수×월별 운영수준 적용 산정

　 - 디지털패널: 월별 운영구좌수(총 20구좌 중 선착장별 6 ~ 10구좌 운영) ×단가(4백만원 ~ 8백만원)

　 - 지면래핑: 월별 운영비율(30~40%) ×단가(8백만원 ~ 20백만원) 

　 - 팝업, 조형물: 선착장별 1~2개소 × 연중 8개월 운영 × 단가(20백만원 ~ 50백만원) 

　 - 선박 외부 래핑: 선박수(12척) × 운영률 40% × 단가(25백만원)

　 - 옥외광고 : 월별 운영구좌수(총 20구좌 중 선착장별 6 ~ 18구좌 운영) ×단가(8백만원 ~ 15백만원)

 　 - 여의도 점용허가구역 활용 : 여의도 선착장 단독 × 운영률 25% × 단가(14백만원)

    - 내부공간활용 : 여의도, 뚝섬 선착장 단독 × 운영률 20~25% × 단가(30백만원) 

    - ‘26년 1~4월 광고매출 실적적용, 5~12월의 경우 정상화 기간을 고려하여 월간매출 10억 한도 적용

2. 부대사업 지출

 ○ 매출원가

　 - 편의점: 재료비(한강버스 제시 선착장별/시기별 재료비율 적용), 인건비(매출액 대비 목표 인건비 적용)

　 - 식당: 재료비(한강버스 제시 목표 재료비율 50% 적용), 인건비(매출액 대비 목표 인건비 적용)

　 - 카페(직영): 재료비(한강버스 제시 목표 재료비율 20~23% 적용), 인건비(매출액 대비 목표 인건비 적용)

　 - 카페(임대): 매출원가 미반영

　 - 광고: 직접외주원가(한강버스 제시 추정 원가율 35% 적용)

 ○ 수도광열비

　 - 2025년 실적치를 연환산하여 적용

 ○ 운영경비

　 - 운영비: 음식물처리비용, 통신비, 소모품비 등(26년 운영비 중 예상 부대사업비율 적용)

　 - 운영비 예비비: 부대사업 운영비 ×10%

 ○ 이자비용

　 - 부대사업시설 조성 차입금 관련 실제 금리(차입금 상환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